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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

 【질 의】

  형님의 사망으로 생전에 작성된 유증

서류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

하고 지방세법 제120조1항에 의하여 취

득세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세 

관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

하였음.

  형님의 사망후 49재를 끝마치고 상속

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가족이 모여 

상의하여 사망 후 약 5개월 정도 경과한 

후 상속등기(유증포함)를 하고 취득세를 

신고하여 납부하려고 하였더니 납기후라

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서를 고지하

였음.

  위와 같이 유증의 경우 취득시기는 언

제로 보아야 하는지, 또한 신고납부기한

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취득일로부터 6월

인지에 대하여 질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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